
주요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점검결과

 점검개요

○ 부 서 명 :

○ 점검기간 :

○ 점 검 자 : 직급 성명 (인)

○ 확 인 자 : 직급 성명 (인) ※ 부서장

 점검결과

○ 가족수당 (단위 : 건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
부당지급내역

소급지급 주요내역
소급지급내역

건수 환수액 건수 지급액

소계 소계

사유① 사유①

사유② 사유②

사유③ 사유③

사유④ 사유④

○ 자녀학비보조수당 (단위 : 건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
부당지급내역

소급지급 주요내역
소급지급내역

건수 환수액 건수 지급액

소계 소계

사유① 사유①

사유② 사유②

사유③ 사유③

사유④ 사유④



○ 출장여비

- 2014년 출장여비 지급현황

‣ 작성내용 : 관내 출장여비(관외, 교육여비 제외)

‣ 작성대상 : 전체 공무원(실무수습, 청원경찰 등 기타직 제외)

‣ 작성방법

․수령인원(a) : 월 중 한 번 이상 수령한 경우 1명으로 카운팅함

․총수령액(b) : 월 총지급액

․1인 최고수령액 : 해당월 중 개인의 최고 지급액

․1인 최저수령액 : 해당월 중 개인의 최저 지급액(지급된 자 중 최저액이며 '0'원 아님)

․출장사유 : 사회복지시설점검 등 주요 사유 2~3가지 기재

․미지급 인원 : 부서 현원에서 수령인원(a)를 제외한 인원

* '계'에서는 12개월 중 최고 및 최저 지급액으로 작성

(단위 : 천원)

기 간 수령인원(a) 총수령액(b)
1인 평균

수령액(b/a)

1인

최고수령액

1인

최저수령액
출장사유 미지급인원

계 0 0 ※ 12월 중 최고수령액 ※ 12월 중 최저수령액

’14. 1월

’14. 2월

’14. 3월

’14. 4월

’14. 5월

’14. 6월

’14. 7월

’14. 8월

’14. 9월

’14.10월

’14.11월

’14.12월



- 출장여비 점검결과 (단위 : 건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
부당지급내역

소급지급 주요내역
소급지급내역

건수 환수액 건수 지급액

소계 소계

사유① 사유①

사유② 사유②

사유③ 사유③

사유④ 사유④

○ 초과근무수당 (단위 : 건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 건수
환수액

계 부당수령액 가산금

소계

사유①

사유②

사유③

사유④



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사유

○ 가족수당

구분 부당지급 소계 소급지급

사유①

부양가족과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또는
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(ex: 부양
가족의주소지전출, 사망, 자녀의연령도과, 자녀를
제외하고부양가족의수가 4인을초과하였으나지급등)

사유①
’08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
가산금을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

사유② 부양가족과동일주소이나세대가분리된경우 사유②
’07년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
지급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지급
가능함에도 미지급한 경우

사유③

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
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
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
부부 모두에게 지급

사유③
본래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는
부양가족이 있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

사유④ 기타(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) 사유④ 기타(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)

○ 자녀학비보조수당(※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)

구분 부당지급

사유① 퇴학,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
사유② 부부공무원의 경우,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지급

사유③
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

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
사유④ 기타(면직된공무원에게전액지급, 급여담당자전산착오지급, 실제납부액이아닌지급상한액으로지급등)

○ 출장여비(※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)

구분 부당지급

사유①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기준이상 일비지급

사유② 업무택시, 관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1만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

사유③ 상시 출장자 월 출장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출장비 전액지급

사유④ 기타(상시출장 대상이 아닌 자에게 상시출장비 지급, 급여담당자 전산착오로 인한 지급 등)

○ 초과근무수당

구분 부당지급

사유① 연가, 교육, 출장,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체크

사유② 대리로 초과근무체크

사유③ 담당자 착오지급

사유④ 기타(사유기재)


